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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법  안경업  개  한에 한 사건

헌가  료기사 등에 한 법   항 등 헌 청[2017 31 12 1 )

공 개 변 론 [ ]  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년 월 목 심판 에2020 5 14 ( ) 14:00 , 2017. 11. 9. 

수   료기사 등에 한 법   항 등 헌 청 사건에 하여 12 1

변론  열 다. 

 사건   료기사 등에 한 법   항  안경업  개12 1

주체  안경사에게만 허용함 로  안경업  개 하고  하는 법 과 법

 안경업  개 하려는 안경사  직업   등  침해하는지 여 가 

쟁  사건 로 헌법재판 는 당사  변론과 참고  진술  들    , 

항  헌 여  판단할 계 다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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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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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당해사건  피고  헌 심  청신청 하 헌 청신청 라 한( ‘ ’○ 

다 주식 사 하 라 한다 는 안경  도 매업 프랜차) ( ‘ ’ ) , ① ○○ ㈜ ○○

 사업 등  로 립  로 안경사 허 안경사 과 , 2◆◆ △△ 

주식 사 가 주주 헌 청신청시에는 사 드 주식 사가 주주로 (□□

었다 피고  헌 청신청  허 는  사 다), .② ◆◆ ㈜ ○○

안경사가 아니  안경    매업 하 안경업 라 한다  개 할 ( ‘ ’ )○ 

 없다  료 사 등에 한   항( 12 1 ).  한 는  3

하  징역 또는 천만원 하  에 처한다 같    항1 ( 30 1 ).

피고 들  안경사 허 없는   직  안경업  개  9○ ㈜ ○○

개 하 다는 죄사실로 허 는 징역 월에 집행    사 사 령 6 2◆◆

시간 는  천만원에 처한다는 결  고 았다 울 앙지160 , 2 (㈜ ○○

원 고 고단 결2016. 12. 27. 2016 5236 ). 

헌 청신청 들  항 하 고 항 심 재  계   헌 심 청신청, ○ 

하 헌 청신청 라 한다  하 다 청 원  헌 청신청 들에 ( ‘ ’ ) . 

한 결  함에 어  료 사 등에 한 하 료 사 라 한다( ‘ ’ ) 

 항  재  가 고 나아가 헌 에 다고 심할 상당한 12 1

가 다  헌 청신청  아들여 울 앙지 원 2017. 10. 31. (

 항에 하여 헌 심  청하 다2017 2732) .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 료 사 등에 한  (1995. 1. 5. 4912○ 

로 개 고  로 개   것, 2011. 11. 22. 11102 ) 12

 항 료 사 등에 한  로 개  1 , (2011. 11. 22. 11102

것  항 하  통 하여 심 상 항 라 한다 가 헌 에 ) 12 1 ( ‘ ’ )

는지 여 다. 

 료 사 등에 한  로 개 고(1995. 1. 5. 4912 , ○ 

 로 개   것2011. 11. 22. 1110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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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경업  개 등록 등 안경사가 아니  안경    매업 12 ( ) ① 

하 라 한다  개 할  없다( “ ” ) .眼鏡業所

료 사 등에 한  로 개  것(2011. 11. 22. 11102 )

안경업  개 등록 등 안경사가 아니  안경  하거나 안경 12 ( ) ① 

 콘택트렌  매업 하 안경업 라 한다  개 할  없다( “ ” ) .

위헌제청신청인 주장 요

심 상 항  안경사 허 도   취지  안경업  개 주체에 한 규○ 

 동한 나 지 타 직 과 달리  안경업  개   , 

지함 로  안경사들로만   직업 택  안경사 개  , 

 안경업  개 라는 직업 행  평등 결사   해한다, , .

이해관계인 보건복 부장관 의견 요

내 안경업계  시  포 상태에 고 비 들  미 해 보다 렴한 ○ 

가격에 안경  택할  므로  안경업  허 할 필  크지 않, 

  안경업  허 할 경우 민 눈 건강과 비  후생에 끼  , 

 크  에  지한다고 하여 과 지원  하여 직업 행

  해하지 아니한다.

안경사는 사 약사 약  업 변 사 등 타 직 과  업 특 여, , , , ○ 

건 차 가 므로 들과 달리 에 한 업 행  허 하지 않는다 하, 

여 평등  해하지 아니한다.

결사  는 해  가능  없다.○ 

주요 쟁점

심 상 항  과 지원 에 어 헌 청신청 들  직업  , ○ 

평등 과 같  본  해하는지 여 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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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인 의견요

참고  한양 학  학 학원  헌 청신청  : ( )○ 

           한안경사  리 사 안경사 해 계  ( )

○ 참고   견 지

심 상 항  직업   한할 뿐 아니라   시 사처  - 

지 하므로 에게 안경업  개  허 하  어 한 공 에 하는 결과가 , 

도 는지 여 에 하여 헌 재 에게 신  심어  도  주 책․

 짐

심 상 항에 한  안경사  득  보 는 경쟁   내포하는 - 

직업    훼 하 개 과 업  경 상 창   지향, , 

하는 우리 헌 상 경 질 에도 

헌   항  항  항  각각 독 규   - 119 2 , 123 2 , 123 3

공 거래 업에 한 재 행  지원 로 시 에  업과 , , ․

업  경쟁할  게 하라는 취지 지 타  직업 택   탈, 

함 로  에게 경쟁  담  어주는 특  라는 취지는 아님

직업  행할 만한 능력과 질  똑같  갖 었는  한 집단  우 하  - 

해 다  집단  리하게 차별하고 다  집단에 한 진 벽   , 

지 동원하여 취업  체  쇄하는 것  직업   하게 한

하는 것

○ 참고   견 지

안경사 업 는 시력검사 안경렌  가공  한 비  사 하여 눈건강  - , 

악  하는 보건 료 비  공

안경사  업 특 상 약사보다는 사에 가 우므로 약 지에 한 헌- , 

재  결 헌  그 로 원 하는 것  하고 려 (2000 84) , 

에 개  료  참고해야 함2012

합  병원  못  진단 나 처 료 비 에  료사고- , , 

가 생한 경우  산하게  그 원에 과한 사 개 에게 책

  어렵다는 에  허 지 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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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경업  개 주체  한하지 않  안경사  업 는 본 리에  것- 

고 안보건 비  시  로 각   할 것

안경사 업 로 해 생한 가가 는 안경사에게 귀 는 것  보 해야 - 

함

안경원  리  보 하고 리  하는 업  안경원  - , , 

진 로 한 규  안경원 폐업  지하여야 함


